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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아이작아시모프 – 로봇 3+1 원칙 

https://brunch.co.kr/@kakao-it/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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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일본 후쿠오카 세계 로봇 선언 

https://brunch.co.kr/@kakao-it/184 

ㅇ차세대 로봇은 인간과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ㅇ차세대 로봇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조할 것이다.  
ㅇ차세대 로봇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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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유럽로봇연구연합(EURON)의 로봇윤리 로드맵 

https://brunch.co.kr/@kakao-it/184 

[로봇윤리 원칙] 
 
ㅇ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 
ㅇ평등, 정의, 형평 
ㅇ편익과 손해 
ㅇ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존중 
ㅇ차별과 낙인화의 금지 
ㅇ자율성과 개인의 책무성 
ㅇ주지된 동의 
ㅇ프라이버시 
ㅇ기밀성 
ㅇ연대와 협동 
ㅇ사회적 책무 
ㅇ이익의 공유 
ㅇ지구 상의 생물에 대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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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의 로봇윤리헌장 

https://brunch.co.kr/@kakao-it/184 

[산업자원부 로봇윤리헌장(초안)] 
 
1장(목표) 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 데 있다. 
 
2장(인간, 로봇의 공동원칙)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3장(인간 윤리)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4장(로봇 윤리)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5장(제조자 윤리)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활용, 정보보호 의무를 진다. 
 
6장(사용자 윤리)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개조나 로봇남용을 금한다. 
 
7장(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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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영국의 공학과 물리과학 연구위원회의 로봇 원칙 

https://brunch.co.kr/@kakao-it/184 

[EPSRC의 로봇 윤리] 
 
ㅇ.로봇은 단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무기로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ㅇ.로봇은 사생활 보호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현존하는 법규범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ㅇ.로봇은 안전과 보안 보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로봇은 사람에게 이에 대한 착각이나 환상을 불러 일으키도록 설계되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ㅇ.모든 로봇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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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일본의 AI R&D 가이드라인 

https://brunch.co.kr/@kakao-it/184 

[ 일본의 AI R&D 가이드라인 ] 
 
ㅇ투명성: AI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확보 
 
ㅇ이용자 지원: AI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자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 
 
ㅇ통제: 인간에 의한 AI 네트워크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 보장 
 
ㅇ보안: AI 네트워크 시스템의 견고성 및 신뢰성 확보 
 
ㅇ안전: AI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용자 및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 
 
ㅇ프라이버시: AI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용자 및 제 3 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 
 
ㅇ윤리: 네트워크화 될 인공 지능의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존중 
 
ㅇ책임: AI 연구원 또는 개발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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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사티아 나델라의 인공지능 규칙 

https://brunch.co.kr/@kakao-it/184 

[사티아 나델라의 인공지능 규칙] 
 
ㅇ인공지능은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ㅇ인공지능은 투명해야 한다. 
 
ㅇ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한다. 
 
ㅇ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 되어야한다. 
 
ㅇ인공지능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인간이 복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차원의 설명 책임을 지닌다. 
 
ㅇ인공지능은 차별 또는 편견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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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국의 로봇윤리헌장 개선안 

https://brunch.co.kr/@kakao-it/184 

1.1. 로봇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1.2. 로봇은 인류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1.3. 로봇은 인류의 공공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해야 한다.  
1.4. 로봇은 위의 세 원칙들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1.5. 로봇은 위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설계 및 제작자에게 있다.  
1.6. 로봇은 설계 및 제작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0. 로봇설계자는 인간의 존엄성 준중과 인류의 공공선 실현에 기여하는 로봇을 설계해야 한다. 
2.1. 로봇 설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2.2. 로봇 설계자는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2.3. 로봇 설계자는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2.4. 로봇 설계자는 정보통신 윤리 및 기술, 공학 윤리와 관련된 강령들을 준수해야 한다.  
2.5. 로봇 설계자는 로봇의 목적 및 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3.0. 로봇 제작자는 공익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행복추구에 도움이 되고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  
3.1. 로봇 제작자는 로봇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한다.  
3.2. 로봇 제작자는 로봇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된 법규나 인증에 따라 로봇을 제작해야 한다.  
3.3. 로봇 제작자는 설계된 로봇의 목적 및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제작해야 한다.  
3.4. 로봇 제작자는 로봇의 사용 연한을 정하고 폐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5. 로봇 제작자는 로봇의 사용 연한 내에서의 유지보수와 결함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0. 로봇 사용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로봇을 사용해야 한다.  
4.1. 로봇 사용자는 로봇 사용과 관련된 법률과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2.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해진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4.3.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사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오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5. 로봇 사용자는 로봇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몰입, 의존, 중독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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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규범적 대응원칙 및 정책방향 

https://brunch.co.kr/@kakao-it/184 

AI 자동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프로그램 개발과 비판적 사고 및 공감 능력 등 다양한 AI 활용 역량 증진의 중요성 
 
알고리즘 차별 등 인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 의사 결정 문제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의 가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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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7 Asilomar AI Principle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비영리 연구 단체 Future of Life Institute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cn-reloaded=1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에서 열린 AI 콘퍼런스(06~08 Jan 2017)에서 
23개 원칙 도출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알파고 창시자 데미스 허사비스, 과학자 스티븐 호킹 등이 서명 

 
연구이슈(Research Issues) 5개 
윤리와 가치(Ethics and Value) 13개 
장기적 이슈(Longer-term Issues)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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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슈 (Research Issues) 
 
1) 연구 목표 : 인공 지능(AI) 연구의 목표는 지향하는 바가 없는 지능이 아니라 유익한 지능을 창
출하는 것입니다. 
 
2) 연구비 지원 : AI에 대한 투자에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 과학, 경제, 법, 윤리 및 사회 연구 등의 
어려운 질문을 포함한, 유익한 사용을 보장하는 연구를 위한 기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인공 지능 시스템이 오작동이나 해킹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탄
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자원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통해 우리가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
까? 
•AI와 보조를 맞추고  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
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AI는 어떠한 가치들에 따라야 하며, 그것이 가져야 하는 법적, 윤리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3) 과학-정책 관계 : AI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간에 건설적이고 건전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4) 연구 문화 :AI 의 연구자와 개발자간에 협력, 신뢰, 투명성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5) 경쟁 회피: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들은 안전 기준에 대한 질 낮은 해결책을 피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rCCy3FQ-GItDimSR9lh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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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가치 (Ethics and Values) 
 
6) 안전 : AI 시스템은 작동 수명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적용과 실현이 가능하
다면  검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오류 투명성: AI 시스템이 해를 입히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사법의 투명성 : 사법 결정에 있어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입할 경우,  권한있는 인간 기관이 감
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9) 책임성: 고급 AI 시스템의 설계자와 제조자는  그것의 사용, 오용 및 행위의 도덕적 함의에 있
어서,  그것을 형성할 책임과 기회가 있는 이해관계자 입니다. 
 
10) 가치의 준수 : 고도로 자율적인 AI 시스템은 그것이 작동하는 동안 목표와 행동이 인간의 가
치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인간의 가치 :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및 문화 다양성의 이상과 양립할 수 있
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12) 개인 정보 보호 : AI 시스템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사람들은 자
신이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해 관리 및 제어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13) 자유와 개인 정보 : 개인정보에 대한 AI 의 적용이 사람들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자유를 부당하
게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14) 이익 공유 : AI  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공동 번영 :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
다. 
 
16) 인간 통제 : 인간은 인간이 선택한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 결정을 AI 시스템에 위임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 비 전복 : 고도로 발전된 AI 시스템의 통제를 통해 부여되는 권력은 건강한 사회가 의존하는 사회적 
시민적 과정을 전복하기 보다, 존중하고 개선해야 한다. 
 
18) AI 무기 경쟁 : 치명적인 자동화 무기의 군비 경쟁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적 이슈 (Longer-term Issues) 
 
19) 능력치에 대한 주의 : 합의가 없으므로, 미래 AI의 능력 상한선에 대한 강한 가정은 피해야 합니다. 
 
20) 중요성 : 고급 AI는  지구 생명체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관심 
및 자원을 통해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21) 위험 요소 : AI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 특히 치명적인 또는 실존적 위험은 예상되는 영향에 상응하
여 대비하고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재귀적 자기 개선 : 질과 양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설계
된 AI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3) 공동 선 : 수퍼 인텔리전스는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윤리적 이상에만  복무하도록, 그리고 한 국가 또
는 조직보다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 2017년, EU 의회 결의안 

https://brunch.co.kr/@kakao-it/184 

ㅇ로봇 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오류나 외부에서의 해킹 등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즉시 멈출 수 있
는 'kill 스위치'를 장착해야 한다.  
 
ㅇ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적 인격체(electronic pesronhood)로 인정한다.  
 
ㅇEU 내에 로봇담당국을 신설해, AI로봇에 대한 법적·윤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다.  
ㅇAI 로봇의 사회적 악용 가능성과 해킹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로봇이 인간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ㅇAI 로봇 활용에 따른 새로운 고용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에 '로봇
세'를 물려야 한다.  

https://brunch.co.kr/@kakao-it/184
https://brunch.co.kr/@kakao-it/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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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일본 총무성의 AI 개발 가이드라인 

https://brunch.co.kr/@kakao-it/184 

ㅇ(연계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의 상호 접속성과 상호 운용성에 유의한다.  
 
ㅇ(투명성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 입출력의 검증 가능성과 판단 결과의 설명 가능성에 유의
한다.  
 
ㅇ(제어 가능성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의 제어 가능성에 유의한다. 
 
ㅇ(안전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이 액추에이터 등을 통해 이용자와 제 3자의 생명·신체·재산
에 위해를 미치는 것이 없게 배려한다. 
 
ㅇ(보안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에 유의한다.  
 
ㅇ(프라이버시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에 의해 이용자와 제 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
도록 배려한다. 
 
ㅇ(윤리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율을 존중한다. 
 
ㅇ(이용자 지원의 원칙) 개발자는 AI 시스템이 이용자를 지원해 이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적절
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ㅇ(책임의 원칙) 개발자는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한다. 

https://brunch.co.kr/@kakao-it/184
https://brunch.co.kr/@kakao-it/184
https://brunch.co.kr/@kakao-it/184


□ 2018.1.31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https://www.kakaocorp.com/kakao/ai/algorithm 

https://www.kakaocorp.com/kakao/ai/algorithm




□ 2018.10.23 ICDPPC -인공지능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언 

https://act.jinbo.net/wp/40645/ 
https://icdppc.org/wp-content/uploads/2018/10/20180922_ICDPPC-40th_AI-Declaration_ADOPTED.pdf 

* 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회
의. 세계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체로서, 정기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
련 최신 의제와 공동의 입장을 논의함. 

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설계되고 개발 및 이용되
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공정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인공지능시스템을 본래 목적과 일치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된 본래 목적
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 
수준을 감안한다. 
b. 인공지능의 사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일반에 미치는 
집합적인 영향도 고려한다. 
c.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
로 개발되도록 보장하고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https://act.jinbo.net/wp/40645/
https://act.jinbo.net/wp/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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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시스템이 보장해야 할 책임성 뿐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한다. 
a.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사후감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감독 체제에 대
한 정기적인 검토 등을 통해 개인, 감독기구 및 기타 제3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 책임성을 촉진한다. 
b.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의 전 단계에 협력 기준 개발과 모범사례 공유 등을 포함하여 집합적, 공동
의 책임을 도모한다. 
c. 인공지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갖추기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훈련시
키고, 인공지능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칠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d.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 마련이나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립 등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에 대
해 가시적인 거버넌스 절차를 수립한다. 
 
3.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및 명료성(intelligibility)이 향상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그 효과적
인 구현을 목표로 한다. 
a.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학술연구에 투자
한다. 
b. 혁신적인 통신 방식의 개발 등을 통해 투명성, 명료성, 접근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각각의 관련 당
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투명성 및 정보를 고려한다. 
c. 특히 알고리즘 투명성 및 시스템 감사가능성을 향상시켜 제공되는 정보의 의미성을 보장하는 한
편, 기관의 관행을 보다 투명화한다. 
d. 개인이 인공지능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이들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처리되도록 
할 때 언제든지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한다. 
e. 시스템이 개인의 기대에 계속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인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인
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전반적인 “윤리적 설계(ethics by design)” 접근의 일환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기본설정(privacy by default)과 프라이버시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a.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처리 수단을 결정할 때
나 정보를 처리하는 순간 모두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의 유형에 비례적인 기술 및 관리적 조치 및 
절차를 실행한다. 
b.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 및 관련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c.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의 일환으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이용과 인권 보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다음과 같이 모든 개인의 역량을 향상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 실현이 증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중 참여의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 
 
a.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권, 열람권, 처리반대권, 삭제권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고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을 향상시킨다. 
b. 차별금지,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등 관련된 권리를 보장한다. 
c. 개인의 발전 및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에 대해 반대할 권리 및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권리
를 확인하고, 자동화된 처리가 개인의 권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때 오로지 여기에 기반하는 의사
결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부적절할 때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d. 적응형 인터페이스 및 접근도구 등을 통해 개인 역량을 동등하게 향상시키고 대중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을 이용한다. 



6. 인공지능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법적인 편향과 차별은 다음과 같이 
감소되고 완화되어야 한다. 
 
a. 인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준수한다. 
b. 편향을 식별하고 조치하고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에 대한 연구에 투자한다. 
c.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며 가능한한 완전하도록 보
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d. 편향과 차별을 다루는 구체적인 지침과 원칙을 정교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인 및 이해
당사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2019.4.8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 AI-HLEG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ethics-guidelines-trustworthy-ai 

EC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AI high Level Expert 
Group)이 ’18.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

해 초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에 최종 버전을 완성 

① 모든 시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윤
리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발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신뢰할만한 AI는 일련의 요구 사항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평가 목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립하기 위해 3가지 요소와 각 분
야별 핵심 지침을 제시 
 
③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인류 
번영과 성장을 촉진하는 AI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
해 적절한 관리와 안전한 법적 기틀 마련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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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AI 가이드라인 : 4대 윤리원칙 → 7대 주요 요구사항 → 평가기준   



3대 요소 핵심 지침 

I. Foundations of 
Trustworthy AI 

① 인간 존중을 윤리 원칙으로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배포·사용 
   - 자율성, 위해예방, 공정성 등을 고려 
② 어린이·장애인·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권력이나 정보의 불균형에 대응 
   - AI 기술이 불이익을 주거나 기술 혜택으로부터 배제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집단 배려 
③ AI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혜택과 이익을 주지만 특정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에 주의 
   - 위험 강도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 

II. Realising Trust
worthy AI 

① 인간의 기본권·존엄성·자율성 보장 
   - AI 시스템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 
②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성 
   - AI 시스템 알고리즘은 모든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오류와 오작동 등 처리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출 것 
③ 개인정보 및 데이터거버넌스 
   - 시민(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데이터가  
     인간에게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 
④ 투명성 
   - AI 시스템은 설명 가능할 것 
⑤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공정성 
   - AI 시스템은 모든 범위의 인간 능력과 기술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보장할 것 
⑥ 사회·환경복지 
   - AI 시스템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활용될 것 
⑦ 책임성 
   - AI 시스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것 

III. Assessing Tru
stworthy AI 

① II단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과 솔루션 평가 기준 확립 
   - AI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성과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 등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36251&menuNo=200043&pageIndex=1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36251&menuNo=200043&pageIndex=1


7대 주요 요구사항 → (2)기술적 안전   



7대 주요 요구사항 → (3) Privacy and data governance   

데이터의 수집, 처리시 프라이버시,정보보호 

민감정보 & 개인정보의 최소 이용 

프라이버시 보호처리 – 암호화, 비식별화 등 

DPO의 참여 

로깅을 통한 감독 



TODO 

김명주 (2017),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34(10): 45-54.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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